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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김병철*ㆍ이동욱**

Kim, Byeong-Cheol*, Lee, Dong Wook**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ABSTRACT

Of safety check regu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regulation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safety of workers, the 

safety check regul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mand for safety check from the start of construction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concerned agency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solely based on 'Guidance Standards for the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Instruction in Article 32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ppropriation and Usage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however, a huge gap, as well, in them according to client agencie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order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hecks are done formally with no detaile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costs 

of checks continue to drop with only the contract kept int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s of safety checks practically done in the 

Jeju region, distinguished and compared them by the construction costs, calculated proper costs based on each construction act, and 

furthe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tailed regulations.

Key words : Safety Check, Costs of Safety Check,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초 록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

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

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검색어 :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시공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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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은 국가기반산업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물량위주의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정발주사업의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하여 건설

업계의 경영난은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다발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

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안전점검기관의 점검대가는 관련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고시하고 

있으며,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

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점검은 

2007년 이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

부고시 제2007-4호｣에서 완전 삭제되어, 점검대가의 기준이 존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점검대가의 환경 속에서 안전점검기관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영악화문제와 함께 형식적인 안전점검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

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현행 시장 내 점검대가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개 그룹 관계자(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와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행 건설관계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점검대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건설현

장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건설시장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를 분석하고 

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 종사 및 관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전문가(그룹별로 5명, 4그룹×5명=20명)와의 인터

뷰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점검기관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하며,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안전

점검을 ‘컨설팅’,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기술지도’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조사의 한계상 연구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로 국한하였다.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최근 5년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컨설팅’

과 ‘기술지도’로 대별하여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 현황을 조사하였

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함으로써 적정 대가 산출근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적정한 점검대가의 

적정선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도 분석 · 정리하였다.

2. 안전점검대가 관련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 근거한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주요한 안전점검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Yun (2013)는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점검의 실행비용 

분석과 기존 정밀점검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현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안전진단업체의 저가수주로 인해 실행대가가 설계대가에 현저하게 

미달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물의 층수, 동수, 

면적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점검기관에 대한 최저 계약금액의 보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Ha (2013)는 건설산업의 현 체제 하에서의 안전점검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경영의 제도적인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시설물 사전

평가방식의 도입과 자산관리기법의 정착화를 제안하였다. 사전평

가방식은 준공 전에 점검과 진단이 실시되는 방법으로 현행 점검과 

진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보수․보강공

사에 반영되므로 부적절한 보수․보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건설산업의 프로세스

에 준공 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점검과 진단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Choi (2014)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

1) 제주지역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내륙(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와의 인터뷰 결과,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가 내륙(타도시)과 제주간 차이

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연구조사의 한계상 연구범위를 제주지역

으로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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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실적자료 분석을 통해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실적자료의 정규성 검정, 

오차율 검정을 통해 건설공사 유형별(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

공사(을), 중 건설공사,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

사) 공기진척에 따른 안전관리 집행요율을 개발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안전점검대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준공 

후 시설물의 점검대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건설시장에서의 

점검대가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장 내 안전점검 

대가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안전점검의 종류

시공 중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3.3장에서 

이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3.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

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또한 필요시에 외부 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밀안

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이 있다.

‘자체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

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기관에 의뢰하

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란 ‘건설기

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

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그리고 ‘초기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

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시공 중이 아닌 준공 이후의 시설물

에 대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공 중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근

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비의 1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안전점검의 대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밀안전점검’의 안전

점검 대가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

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초기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및 구조안전성평가 

등을 위해 추가항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

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중에서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되는 안전점검에 대해

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에는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 

평가’가 있으며, 또한 외부 안전점검기관(‘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명명하고 있음)에 의해 실시하는 

‘기술지도’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

팅 추진계획｣에 따라 외부 안전점검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에 의해 실시하는 ‘컨설팅’이 있다.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시의 

안전 · 보건조치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합동안전

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

동 안전 · 보건점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 후 2달에 

1회 이상 시공사 1인과 관리자 1인 이상, 근로자 1인 이상을 포함하

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시공사가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에는 위험성평가서의 작성과 안전회의, 근로자교육, 

사업주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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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안전점검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

는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해당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의 ｢건

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인 현장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에 따라 외부 안전점검기관(재

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지도’와 ‘컨설팅’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가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기술

지도’에 대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서 안전점검대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Table 1), 2007년부터 안전

점검대가 규정이 삭제되었다.3)

3.3 시공 중 안전점검의 비교

건설현장에서 시공과정 중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주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굴착 10m 이상, 10층 이상 건축물공사,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준공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체안전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호)｣부터 ‘기술지도’에 대한 안전점검대가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점검은 시공사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토록 하고 있다. 이때 외부 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

한 안점점검의 대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

사의 경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건설공사

에 대하여,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순회점검(2일에 1회)’, ‘합동안전

보건점검(2달에 1회)’ 및 ‘위험성 평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부실을 고려하여,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서

는 ‘기술지도(매월 1회)’,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외부 안전점검기관(재

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시공사는 실착공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위탁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기술지도’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적인 안전점검에 해당한다. ‘컨설팅’은 점검여부가 법적

사항은 아니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컨설팅’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감독 유

예의 혜택을 주고 있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에 의해 추진되

Table 1. Costs of Technology Guidance

Construction Cost Costs of Technology Guidance Times of Technology Guidance

Under KRW 4 Billion KRW 155,000 per session

Once-a-month during construction periodKRW 4-10 Billion KRW 209,000 per session

KRW 10-15 Billion KRW 246,000 per session

Table 2. Types of Safety Check

Divis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ypes Self-Inspection

Regular Inspection

Detailed Inspection

Early Inspection

Circulating Inspection

Joint Inspection

Risk Assessment

Technology Guidance Consulting

Main Agent Construction Company
Specialized Safety Check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Company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Company

Legal Basis

Article 62 of Act

Article 100 and 101 of Enforcement Decree

Article 59 and 60 of Enforcement Rule

Article 30 and 92 of 

Enforcement Rule

Article 32 of Enforcement 

Rule

Pla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pplication 

Limit

Construction Project of Writing-Objected Sefety 

Management Plan

All of Construction 

Project

Under KRW 12 Billion

(Under KRW 15 Billion in 

Civil Works)

KRW 12~80 Billion

(Over KRW 15 Billion in 

Civi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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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술지도’와 ‘컨설팅’은 안전점검의 대가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시장 내에서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점검대

가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지도’와 ‘컨설팅’의 안전점검 

대가가 매우 낮은 가격에 형성됨으로써 부실한 안전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안전점검 대가 분석

4.1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시 현황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6개 기관이며, 제주지역에 근거를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은 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5개 기관의 2014년~2015년 안전점검 실적을 조사한 결과, ‘컨설

팅’은 총 16건, 기술지도는 총 2,046건으로 집계되었다.4) 2년간 

‘컨설팅’ 건수가 16건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적 의무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3은 

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공사현장 구분없이 동종업계 기관의 계약물량 

실적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민간공사의 발주 증가로 건축공사현장

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의 컨설팅 실적이 미비하여, 기술지도에 국한하여 건축공

사현장과 토목고사현장을 구분한 연도별 평균 점검대가는 Fig. 

1과 같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기술지도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현장 종류(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공사

현장) 및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

다. 이는 동종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대가 하락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나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시 기술자의 경력과 상관없이 시장가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안전

점검 대가가 형성되고 있고, 안전점검 대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부실한 안전점검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안전점검 기술자의 경력과 방문횟수/시간, 공사특성 

및 금액 등을 고려한 적절한 대가 기준 신설과 적용이 필요하다.

4) 최근 5년간(2011년 이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5개사 

모두가 실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014~2015년에 해당하여 

2014년 이후의 데이터만을 수록하였다.

4.2 안전점검 대가의 산정 기준

4.2.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기준

시공 중 안전점검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

개정)｣에 제시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건설기술진흥

법 <별표7>’에 규정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산출은 공사

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산정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 · 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Table 3. Record of Safety Check in Jeju (2014~2015 yr.)

Division A Co. B Co. C Co. D Co. E Co.

Consulting 10 4 0 0 2

Technology Guidance 836 310 535 145 220

Year Average Costs of Consulting

2012
KRW 130,000 in Architecture

KRW 122,000 in Civil

2013
KRW 123,000 in Architecture

KRW 112,000 in Civil

2014
KRW 112,000 in Architecture

KRW 107,000 in Civil

2015
KRW 103,000 in Architecture

KRW 100,000 in Civil

Fig. 1. Average Costs of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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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의 안저점검대가요율

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 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 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 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보간식(직선보간법 산정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

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 시 시설물 규격의 

최대 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보간식(직선보간법 산정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   




  당해공사   큰금액   작은금액
  당해공사비요율   작은금액요율
  큰금액요율

‘건설기술진흥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7을 적용한다.

4.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

식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접인건비 

산출 시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

링 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투입 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

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적용한다.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

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

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 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

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

계법’에 따라 조사 ·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 서무 ·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비, 사무용품,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

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

의 20〜40%로 계산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

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

업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조사 · 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

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

어링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 수에 산입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점검 대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Table 4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나, 실질적으로 시공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을 제외한 3가지에 해당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가에 관한 기준의 세부

규정은 적용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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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점검 대가 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

4.3.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가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공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 개정)｣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하고자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근거하여 ‘순

공사비×요율’에 따라 안전점검 대가를 적용하면 아래 산출식과 같다.

산출된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 1,860,000원(1회 기준)은 목적

물의 규모(연면적)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정기안

전점검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대가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근로자의 안전과 공중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안전점검 대가 생성시 부적절하다.

산출조건 :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정기안전점검 건축물 3회)

- 순공사비×요율 = 4,000,000,000원×0.0014 = 5,600,000원 

(3회 기준)

⇒ 따라서, 5,600,000원/3회 = 1,860,000원(1회 기준)

4.3.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대가 분석

먼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대가 산출 조건은 일반적인 ‘컨설팅’ 점검의 현장 투입인원과 

시간, 세부내용이며, 기술사 1인과 고급기술자 1인, 8시간 현장점검 

및 강평(안전교육 1시간) 실시 그리고 결과보고서 50페이지를 생성

하는 조건이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산출조건 : 기술자 2인(기술사 1인, 고급기술자 1인), 8시간 

현장점검 및 강평, 결과보고서 생성

- 직접인건비 : (기술사 1인 인건비) + (고급기술자 1인 인건비) 

= 557,546원

- 직접경비 : 교통비+식비+인쇄비 = 10,000+20,000+1,500 

= 31,500원

- 간접비 : 557,546원×1.15 = 641,177원(통상,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557,546원+641,177원)×0.3 = 359,616원(직접인

건비와 간접비의 합한 금액의 20~40%)

⇒ 최종합계액 : 1,589,839원

다음으로, ‘기술지도’ 점검 대가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대가 산출 조건은 일반적인 ‘기술지도’ 점검의 현장 투입인원과 

시간, 세부내용이며, 고급기술자 1인의 평균 1시간 현장점검(고급

기술자에 대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규정을 준용), 교통비

(1600cc 승용차 기준으로 한 달 유류대를 나누어서 거리로 환산)를 

적용하는 조건이다.

산출조건 : 기술자 1인(고급기술자 1인 1시간 현장점검), 교통

비 적용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1인 인건비)/8시간 = 26,185원

- 직접경비 : 교통비+식비+인쇄비 = 10,000+0+80 = 10,080원

- 간접비 : 26,185원×1.15 = 30,112원(통상,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26,185원+30,112원)×0.3 = 16,889원(직접인건비

와 간접비의 합한 금액의 20~40%)

- 기타비용 : 50,000원(교육비, 장비측정비 등 현장발생 비용)

⇒ 최종합계액 : 133,266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및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는 1,589,839

원으로 시중에서 형성되는 1,000,000원 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도 133,266원으로 시중에서 형성되는 

100,000원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Table 4. Legal Basis of Safety Check Costs

Division Legal Basis
The Competent 

Ministry
Tim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54

Article 88 of 

Enforcement 

Decree

Article 48 of 

Enforcement 

Rul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Construction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Article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Maintenance 

after Comple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3

Article 24

Article 29

Article 4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Construction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4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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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가 분석

앞서 3.2장과 Table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기술지

도’에 대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점검 대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안전점검 대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증가와 

맞물려 ‘기술지도’의 시장가격(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기술지도’ 대가는 1회당 155,000원~246,000원에 해당하

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대가는 더 증가한 수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3가지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점검 대가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점검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점검 대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대가는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가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안전점검의 시장가격(안전점검 대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대가 산출이 적합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4 안전점검 대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현행 유지되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과 시장가격의 적정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

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4개 분야별 각 5명)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동종기

관 대표나 시공사 대표는 제외하였으며, 의견 기입조사표는 총 

19개 질문형으로 구성하였다(Table 5).

4.4.1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첫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문가 

응답자 모두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 응답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

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서비스이 만족도 측면에서, 총 16명

(4개 분야별로 각 4명, 응답자 중 80%)의 전문가가 서비스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의 주요 

의견으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참여 인원 확대와 시간/방문

횟수의 연장’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시장가격)가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대가 

수준은 1,200,000원~1,5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및 공단직원 그룹에서 2명만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Fig. 3).

Table 5. Expert Interview about Safety Check

Division Question

Consulting

 - Perception Status about Consulting

 - Help about Disaster Prevention

 - Satisfaction about Consulting Service

 - Propriety about Safety Check Costs in Consulting

 - Stipulation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ulting

Technology 

Guidance

 - Perception Status about Technology Guidance

 - Help about Disaster Prevention

 - Satisfaction about Technology Guidance

 - Propriety about Safety Check Costs in Technology 

Guidance

 - Stipulation of Safety Check Costs in Technology 

Guidance

Etc.
 - Improvement Plan of Safety Check

 - Bio Information of Respondent

Fig. 2. Propriety about Safety Check Costs i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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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첫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문가 

응답자 모두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6명(시공사 2명, 공단 및 

노동부 1명, 공무원 3명), ‘도움이 된다’ 10명(시공사 2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4명, 공단 및 노동부 4명, 공무원 2명), ‘그저 그렇다’ 

2명(시공사 1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즉,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그룹(시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에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관리자 그룹(공단 및 노동부, 

공무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서비스이 만족도 측면에서, 응답자

의 65%가 서비스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의 주요 의견으로는 ‘기술지도 안전점검 

시간/방문횟수의 확대’를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시장가격)가 적정한지에 대

한 답변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대가

를 볼 때, 150,000원이 가장 높은 응답횟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 안전점검 대가 개선방안

5.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방향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법규 가운데 시공 중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법’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Table 

6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지고 있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주요 심사 

항목이 상이하여 시공사의 업무 과중과 관련법 이해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근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에는�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 심사기관(유해위험

방지계획서-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계획서-시설안전공단)이 별

도로 존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통합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체는 성격상 건설용역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공사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점검대가와 관

련된 기준이 존재하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은 점검대가 지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업태(서비스업)

의 특성상 시장가격으로 인한 동종업체의 과열 양상으로 대가(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 위상의 

하락과 경영여건의 악화로 부실한 안전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 대가 기준의 신설은 물론 세부적인 지침 마련, 

불이행 시 엄격한 과태료 기준 또한 연계하여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점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

Fig. 3. Stipulation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ulting

Table 6. Improvement Plan of Safety Check

Existing Rules Improvement Pl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 Construction Company

◦Submission of Disaster Prevention Plan(Article 48)

◦Submission of Risk Assessment Report(Article 29)

2. Safety Check Company

◦Contract’s Obligation of Technology Guidance in Construction

Works under KRW 12 Billion(Article 31)

1. Unification of Related Rules

◦Unification of Management Authority between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OEL(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Stipulation of Safety Check Costs

◦Detailed Costs by Inspector’ Career and Obligation of Safety 

Education & Measuring Equipments

3. Linkage between Safety Check Costs and Engineering Costs

4. Status’ Independence of Safety Check Company

5. Obligation of Technology Guidance Report in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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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점검기관은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는 시공사와의 최초 계약 시 갑사와 을사의 관계에서 자유롭

지 못하게 된다. 결국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5.2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외에도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투입인원과 소요시간, 

공종별 작업환경측정장비의 활용 등도 직접적으로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지도기준에 대한 내용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를 위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성격이 강하

다. 따라서,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인력, 장비 및 지도기준을 구체적

으로 명시화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지도요원별 사업장 

한계치 설정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3(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및 제32조의4(기술지도한계 및 지도지

역)’에서는 지도요원별 현장수의 한계를 40억 원 이상 사업장과 

4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나뉘어서 관리하도 록 하고 있다. 안전점검 

대가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는 동종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공사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2005-6호｣까지 존재했던 기술지도 대가의 일부분으로 파악되며, 

현재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1일 40억 원 이상 사업장 2개소(40억 원 미만 사업장 2개소를 

1개소로 환산) 1개월 총 30개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기술자의 경력별 

대가 산정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재

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 시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 성격상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가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술자의 경력별 대가 산정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착공 전 시공사와 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과의 계약으로 체결․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산업안

전보건법 제32조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그러나, 

준공서류 접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보고서 제출과 

같은 결과물이 없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준공서류 접수 시에도 기술지도결과보고서(안

전점검결과서)를 수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의 안전점검 대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최근 실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범위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었고 전문가 인터뷰가 20여명에 국한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 및 ‘기술지도’에 따른 문제점과 현행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설안전공단에서 최종 심사하며, 유해위험방

지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는 이원화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태의 변경과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는 등록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셋째, 안전점검 대가 규정을 신설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대가 산정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국토

교통부 고시에 의거한 기준은 시설물 면적에 따라 점검대가를 

산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확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넷째, 안전점검 대가 산출 세부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준 공사금

액별 사업장 지도 한계 및 전문가 방문 횟수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4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따른 전문가 방문 횟수는 2007년 

이전 대가기준이 존재했던 시점에서의 내용으로, 현재의 건설현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수정․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점검 대가 산출 세부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술자 

등급별 점검대가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착공과 준공 단계에서의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지도’ 계약의무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도 관련 결과물을 접수․확인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의 형태를 내실있는 점검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과 함께 건설이미지 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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